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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기초입니다. 단, 며칠만 지연되어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규모는 

1조 5천억 수준이고 근로자수도 29만명에 이릅니다. 체불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계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놓인 근로자일수록 자신의 노동을 입증할 

자료가 적어서 진정이나 소송에서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당장 금전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임금체불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합의, 대지급금, 민사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금체불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체불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청구 시기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근로감독관들도 있고, 반면에 아슬아슬하게 1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들을 살펴야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정당한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확보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었는데도 퇴사 후 1년이 지나버려서 국가가 체불금품을 

지원해주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담에서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했는지, 퇴사한지 1년이 넘지 않았는지부터 묻는 것은 상담자로서 

습관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담 초기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확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최상의 입증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에도 임금의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상담시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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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출퇴근 화면 기록을 매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것을 수백장 

제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차선책으로는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봉일용직의 경우 종이로 찍는 독서실 기록카드와 유사한 방식의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여러 정황과 증언, 자료들을 종합 

판단하여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출퇴근 자료는 어떠한 것이든 일단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라 해도 장기간 기록해왔다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카톡, 문자, 녹취자료

근로자성 문제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 예고시기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카톡, 문자, 녹음 등도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자로 참여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도청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자료라는 것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퇴사 후라도 연락을 하며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근로조건의 확인

① 채용공고와 근로조건

체불금품을 확정하려면 가장 먼저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시점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청구할 임금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근로자들은 

채용공고문에 제시한 임금수준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체불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은 ‘청약의 유인’으로 민법상 계약 체결 전의 

광고에 불과하여 양 당사자가 확정지은 ‘근로계약’이 계약상 청약과 승낙으로서 

양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며, 채용공고는 간접증거로서만 활용됩니다. 이때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  채용공고에서는 월 급여 200만원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으면서, 막상 근로계약서에서는 

월급 180만원으로 명시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차액청구가 가능할까요?
 A.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법원도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공고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해야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으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 11. 19. 부터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임금명세서를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

4대 보험 가입이력은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전화(1577-

1000) 한 통으로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이력내역이 나오도록 

요청해야 원하는 근속기간 입증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야만 정확한 월별 근무일수와 

월급총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 중에는 출력일수를 달력에 수기로 

적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을 입증자료로 인정해주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사업장에서 허위 신고할 수 있음에도 일용근로내역이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 취급됩니다. 

③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내역은 세후금액이므로, 정확한 세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물론 그것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④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

일반적인 체불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합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연차휴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등에 관련된 

금품 청구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을 잘 알지 못합니다. 퇴사 전에 이러한 부분을 상담한다면 미리 확보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⑤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은 보통 근로자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이를 위한 입증자료에 대해 상담을 할 때에는 퇴사 전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스케줄표를 고지받는 

경우 이것을 입증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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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거짓 채용광고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수정사용 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이 없는 경우 정규직임)

	 급여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급여변동 계약시)

2.	 근무장소: 본사 영업팀

3.	 업무의 내용: 영업 및 마케팅 관리

4.	 소정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시 분)

	 연장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고정적 연장근로 경우)

5.	 휴일/휴무일: 유급 주휴일은 매주 요일, 요일은 무급휴무일

	 근로자의 날(모든 사업장)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6.	 임금

	 - 월(일, 시간) 기본급: 원 (주40시간, 월 주휴포함 월209시간에 대한 대가)

	 - 식대: 원, 직급수당: 원, 차량유지비: 원

	 - 상여금: 있음 (    ), 원, 없음 (    )

	 - 연장근로수당: 1시간×주5일×4.345주×시급[(기본급+식대+직급수당)/209]×1.5=358,620원

	 - 임금지급일: 매월 부터 까지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

	 - 지급방법: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전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년차: 연간 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다음연도에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대표자: 	 (서명) 

	 	 	 주소: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2020

2020 2022

1

1

9

18

2,000,000

100,000 200,000

✓

12

18

19

일 토

말일 익월 5일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13

00

00

00

00

00

00

12

1

1 31

초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1990-05-05
부서 영업부 직급 사원
입사일 2020-01-01 임금지급일 2022-08-05
근로일수 21일 총근로시간수 230.725시간
연장, 휴일근로 21.725시간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
고정제외 추가연장 야간근로시간

급여내역
지급내역 공제내역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기본급 2,000,000 국민연금 81,000
식대 100,000 건강보험 74,430
고정연장근로수당 358,620 장기요양 8,570
추가연장근로수당 — 고용보험 24,670
휴일근로수당 — 근로소득세 91,690
야간근로수당 — 지방세 9,160
출산휴가급여 — 건강정산 10,980
육아휴직급여 — 요양정산 1,270
성과급 — 두루누리연금지원 – 64,800
직급수당 200,000 두루누리고용지원 – 19,730
차량유지비
지급총액 2,658,620 공제합계 217,240

계산방법
공제후 실지급액 (원)

기본급 209시간×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21.73시간×통상시급×1.5배 2,441,380

수고하셨습니다. 회사명

22년 7월 급여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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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명시 

항목들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근로조건의 변경여부

최초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직 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사인)하지 않았다면 기존금액과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휴일·휴가제도의 변경과 같이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서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체불금품의 계산

(1) 임금의 종류와 개념

최저임금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출하는 기준금액.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금액.

표1 임금의 개념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순으로 임금의 크기가 다릅니다. 

최저임금에는 1개월마다 지급되는 금액만이 들어가는 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분기별 정기상여금 등 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에도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조금 독특합니다.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도 있어서 가끔은 통상임금 < 최저임금 

< 평균임금 순으로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금액은 ‘생산고에 기여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항). 

이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을 (실)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생산고 성과급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므로 계산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 12. 20 참조).

통상임금 =

최저임금 = +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급수당 등)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생산고 성과급

(기본근로시간 + 주휴시간)

(기본근로시간 + 주휴시간) (기본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Q&A
 Q.  저는 기본급이 1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만, 매월 40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이외에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50만원이 늘 넘는 편입니다.

 A.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하여 합산액을 비교해봐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 월 40시간일 때 시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

최저임금 = +

7,177원 + 2,336원 = 9,513원 ＞ 9,160원(2022년의 최저시급)

월 기본급 1,500,000원 생산고 성과급 500,000원

(174시간 + 35시간) (174시간 + 40시간)

 ✹   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수의 계산은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5일 × 8시간) + (주휴일 주1일 × 8시간) = 48시간
월 평균 주수는 연간 총 일수를 12개월로 나눈 월당 일수를 1주 7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238095...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08.5714286 ≒ 209시간

 ✹✹   이때 209시간은 정확히는 208.57시간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올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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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은 실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성과급을 
산정해서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이렇게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금액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위반여부 및 체불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까요? 판례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Q&A
 Q.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일하고 기본급 150만원,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 3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기본급을 2022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160원, 월 1,914,440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의 최저임금 비교금액 계산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올려줄 필요는 있지만, 곧바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이 될 
때까지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 1,500,000원 ÷ 209시간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7,177원
최저임금 비교임금 = 7,177.033원 + (300,000원÷174시간) 

  = 7,177.033원 + 1,724.137원 = 8,901.17원 (최저임금 미달)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미달되는 시급 258.83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월 기본급을 
54,096원(258.83원×209시간) 올리면 됩니다. 기본급 155만 4,096원 + 성과급 
30만원 = 총급여는 185만 4,096원이 되며,

   통상임금 = 155만 4,096원 / 209시간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7,436원

  최저임금 비교임금 = (155만 4,096원/ 209시간) + (30만원 /174시간) 
= 7,435.862원 + 1,724.138원 = 9,160원 (최저임금 충족)

 이렇게 최저임금 위반은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3) 최저임금의 계산

①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산정할 때는 최소 4년간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도 시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표2 연도별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90%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총 6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으며 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을 말합니다. 몇 시간 혹은 몇 십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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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1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전 기간 최저임금 100% 지급의무 감액요건

단순 노무직
(2018년 3월 20일 시행)

전 기간 최저임금 100% 지급의무 —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수습 근로자

전 기간 최저임금 100% 지급의무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수습근로 인정

1년 이상으로 계약한 
수습 근로자

최초 3개월만 최저임금 90% 지급, 
이후 기간 최저임금 100% 지급의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적용제외 인가 기준은 현행 비교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70% 미만

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표3 최저임금 감액 요건

③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정방법

최저임금법은 시행규칙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산정사유로 지급되는 금액(명절 

상여금 등)이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입니다.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표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표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가)	식대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급식수당 등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는 형식적인 절세항목으로 식대를 잡아놓은 

경우는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저임금으로 판단하여 식대의 최저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중식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지급일에 100,000원씩 지급하여 온 금액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 내용은 급식수당이 아니라 월 기본급에 해당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구고법 2014. 8. 27. 선고 
2013나1038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지급받은 임금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임금68200-828, 2003. 
10. 16, 임금68200-764, 2003. 9. 27).

	 그런데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그 비율 이내 식대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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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2022년도 월 최저임금의 10% 이내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매년 단계적으로 이 비율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상여금이 전면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월별 상여금을 말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표8 월별 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그래서 월별 상여금 중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 – 월별 상여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40시간 기본급 185만 5890원, 월별 상여금 25만원

  2022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 이상인 월별 상여금만 포함.
  1,855,890원+(250,000원-191,444원)=1,855,890원+58,556원=1,914,446원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이고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임.

기본급 월별 상여금 합산액(최저임금 준수)

1,855,890 250,000 2,105,890

1,914,440 0 1,914,440

표9 월별 상여금 설정 시 최저임금 준수 기준금액(2022년 기준)

	 한편,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다면 개정법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개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은 2019. 1.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유급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 11. 26)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이 

달라 논란이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년 단계적으로 이 비율이 줄어들어 2022년에는 2%, 

2024년에는 식대가 전면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표6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그래서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2% 금액 38,289원을 

넘는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10만원으로 정한 경우 61,711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사례 –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40시간 기본급 185만 2730원, 식대 10만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의 2% 이상인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1,852,730원 + (100,000원 – 38,289원) = 1,852,730원 + 61,711원 = 1,914,441원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이고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임.

	

기본급 식대 합산액(최저임금 준수)

1,852,730 100,000 1,952,730

1,914,440 0 1,914,440

표7 식대 설정 시 최저임금 준수 기준금액(2022년 기준)

나)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2개월 단위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의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될 뿐 

연간상여금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가 

단순히 ‘지급기간’이 아닌 ‘지급사유’의 발생기간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15-0501, 2015. 9. 30). 또한 취업규칙에 지급율을 정하지 

않고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임금 68200-471, 2003. 6. 20).

	 월별 상여금은 2019년부터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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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월 임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의 합산 시간 수를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도록 계상방식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법정주휴시간) ×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 ÷ 12월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8.57시간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발표해 온 

노동부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8.57시간으로 산정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2019년 시행)에 

등장하는 월 환산액 산정예시에 따르게 되면,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금액은 설명자료 계산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8.57시간이 좀 더 정확한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209시간은 업무 편의상 올림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 산정예시 (시급은 2022년 기준)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 주휴일 1일인 경우 월 환산액

⇒ 9,160원 × 208.57시간 = [(40시간+8시간)×365일÷7일÷12월] = 1,910,501원

  •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법정 주휴일 1일인 경우 월 환산액
⇒ 9,160원 × 182.5시간 = [(35시간+7시간)×365일÷7일÷12월] = 1,671,700원

  ✹ 고용노동부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예시)
	 라)	최저임금의 계산 및 미달여부의 판단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비교대상 임금)을 분류하여 

합산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 
  1. 임금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연장근로수당 350,000

직책수당 200,000

월별 상여금 250,000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차량보유 
조건부 수당

기본급 1,500,000

식대 61,711

차량유지비 0

연장근로수당 0

직책수당 200,000

월별 상여금 58,556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명세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식대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월액인 1,914,440원의 2%(38,289원)를 넘는 
금액만 산입하며, 월별 상여금은 10%(191,444원)를 넘는 금액만 산입합니다. 
위 임금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합계는 
1,820,267원(1,500,000원+61,711원+200,000원+58,556원)입니다. 

   이 금액을 월 총 유급근로시간인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월 
주휴시간3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709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미달됩니다.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94,173원의 차액만큼 
기본급이나 수당을 인상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가 없는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계산(이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오후 7시 ~ 익일 오전4시(주6일) 
휴게1시간(오전2시~3시)

250만원
(식대10만원)

   소정근로시간: 월~금 8시간 × 5일 = 1주 40시간 (기본시급) 
   연장근로시간: 토요일 8시간 × 1.5배 = 1주 12시간 (연장가산)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새벽 4시까지(휴게 1시간 제외) × 0.5배 =15시간 (야간가산)
   월 단위로 합계를 내면
   [{8 × (평일 5일 + 주휴1일)} + (연장8시간 ×1.5배) + {(야간6 - 1) × 6일 × 0.5}] × 
   4.345주(1개월) = (48 + 12 +15 ) × 4.345주(1개월) = 325.875시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2,500,000원-식대 38,289원 = 2,461,711원 
   시급: 2,461,711원 ÷ 325.875시간 = 7,554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미달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산정하면 
   시급 9,160원 × 325.875시간 = 2,985,015원임
  3.  임금명세서가 없는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계산(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적용)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오후 7시 ~ 익일 오전4시(주6일) 
휴게1시간(오전2시~3시)

250만원
(식대10만원)

   소정근로시간: 월~토 8시간 × 6일 = 1주 48시간 (기본시급) 
   월 단위로 합계를 내면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8시간 × (평일6일+주휴1일) × 4.345주(1개월)
   =56시간 × 4.345주(1개월) = 243.04시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2,461,711원(사례2와 동일)
   시급: 2,461,711원 ÷ 243.04시간 = 10,128원으로 2022년 9,160원 최저시급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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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며 식대나 직책수당과 

같은 고정수당도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고정(사전에 정한) 임금이므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되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①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장시간근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을 축소하려는 노력들을 해왔고, 결국 기본급에서 분리된 여러 수당들이 

있는 임금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급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입니다.

	 통상임금을 피해가려는 새로운 수당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그 실질을 따져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급에게 지급하는 직급수당, 특정 기술이나 자격 또는 위험작업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항목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수당을 

시급계산에서 누락시킨다면 근로자들은 이를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 해당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혹은 일정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고정성 어떤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표10 통상임금 판단지표

	 반면 판례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일자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조건’에 의해 지급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특정일자 재직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울 것을 조건으로 

지급여부가 달라지면 이것은 매월 변동될 수 있는 일정한 실적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의무가 생긴다면 고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달려있더라도 지급여부 자체가 걸려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정일자 재직조건 상여금을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서 주는 경우나, 일정 일수를 채워야 준다던 상여금을 감율규정을 두어서 

감율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적 조건 자체를 성취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합니다.

표11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지급 기준 해석 통상임금여부 

특정일자 재직기준 특정일자 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특정일자 재직기준 + 
퇴사자도 일할계산지급

결국 특정일자에 재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 충족요건 일정 근무일수 미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일정 근무일수 기준 + 
감율규정

일정 근무일수 미달자도 충족 못한 정도에 따라 감율규정에 의해 감경은 
하지만 일수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결국 감율하여 지급은 하게 되므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

표12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여부 

기술수당 기술,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직급수당, 직책수당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을 맡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장기 근속수당은 근로자 숙련도와 관련되므로 일정 근속기간 이상 
재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예를 들면 5년차 이상 
매월 10만원 지급, 10년차 이상 매월 20만원 지급 등 직급수당처럼 
장기근속연수에 따른 금액)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상은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일할 계산 지급되는 최소한도의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

○

가족수당 본인수당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 가족수당 ×

성과급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최하한 
고정적 임금의 경우

○

상여금 지급시기, 지급비율이 정해져있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특정조건에 지급여부가 달려있거나,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특정시점 재직조건 특정시점 재직조건으로 지급여부가 갈리는 경우 ×

특정시점 재직조건이 있지만 조건 미충족해도 일할계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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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통상임금 계산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통상임금(시급)이 산정됩니다.

기본급 1,500,000

(일률적)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연장근로수당 350,000

가족수당 50,000

직책수당 200,000

월별 상여금 150,000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직책수당 200,000

월별 상여금 150,000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통상임금 아님

✹�실제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아님

임금명세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통상임금 = (1,500,000원+100,000원+200,000원+150,000원) ÷ {하루8시간 × 
(주5일+주휴1일) × 4.345주} = 1,950,000원 ÷ 209시간 = 9,330원
급여에서 기본급으로 표시된 항목은 1,500,000원이지만 일률적, 고정적인 식대, 
직책수당, 월별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오전 8시 ~ 오후 7시(주5일) / 휴게1시간(오후1시~2시) 2,500,000원

월 유급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장 2시간 × 주5일 × 1.5) × 4.345주 = 273.74시간
통상임금 = 2,500,000원 ÷ 273.74시간 = 9,133원(2022년 최저임금 미달)

  3.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계산(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지 않으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월 유급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장 2시간 × 주5일) × 4.345주 = 252시간
통상임금 = 2,500,000원 ÷ 252시간
= 9,920원(2022년 최저임금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휴수당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금지된다고 하면서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한도에서만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계산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계산

가)	기본급과 일할계산

기본급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와 

주휴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서 기본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이 시간의 

한도를 넘는 시간으로 약정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가 기본근로가 되며, 

추가적인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월 중도 입사자와 월 중도 퇴사자의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 8. 1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근기 

68207-690, 1999. 3. 24).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는 이유는 월급근로자는 월의 

실질 일수(28일~31일)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액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 – 2022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기본급 1,914,440원의 
7월 급여 일할계산

  7월 1일~25일까지의 유급일수: 평일 근로일 17일 + 유급 주휴일 4일 = 21일
  7월 전체의 유급일수: 31일 - 5일(무급휴무일 토요일) = 26일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21일) = 1,538,880원
  • 기본급 ÷ 월 역일수 × 근무 역일수 = 1,914,440원 ÷ 31일 × 25일 = 1,543,903원
  • 기본급 ÷ 월 유급일수 × 근무 유급일수 = 1,914,440원 ÷ 26일 × 21일 

= 1,546,279원
  • 기본급 ÷ 월 유급시간수 × 근무 유급시간수 = 1,914,440원 ÷ 209 × (8시간×21일)

= 1,538,880원

	 그런데 역일수 방식으로 계산할 때에는 퇴사일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어, 이때에는 유급일수나 유급시간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08 109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2장. 임금체불

   사례 –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기본급 1,914,440원의 
7월 급여 일할계산

  7월 1일~15일까지의 유급일수: 평일 근로일 11일 + 유급주휴일 2일 = 13일
  7월 전체의 유급일수: 31일 - 5일(무급휴무일 토요일) = 26일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13일) = 952,640원
  • 기본급 ÷ 월 역일수 × 근무 역일수 = 1,914,440원 ÷ 31일 × 15일 = 926,342원
  • 기본급 ÷ 월 유급일수 × 근무 유급일수 = 1,914,440원 ÷ 26일 × 13일

= 957,220원
  • 기본급 ÷ 월 유급시간수 × 근무 유급시간수 = 1,914,440원 ÷ 209 × (8시간×13일)

= 952,640원

	 위와 같이 역일수로 계산할 때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모든 달을 30일로만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31일인 달의 계산이 실질과 달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급일수 방식이나 유급시간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주휴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55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더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한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급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는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13 임금계산방법과 주휴수당

임금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방법

월급제 월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시급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 개근당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일급제 계속적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주휴를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일수 6일 이상인 주의 경우에만 지급함.

	 또한 기존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5, 

2021. 8. 4)

  사례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에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에 퇴사 → 주휴수당 발생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월~월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사해야 주휴수당 

발생했음)

	 다)	일용직의 주휴수당 청구

일용근로자는 매월 통장내역과 고용보험이력을 가지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 입금 명의 고용보험 이력 주6일 근로 추정월 주휴 발생일수 해당월 일당 주휴수당

2022년 1월 641,330 ㈜OOO 650,000 5일 130,000 —

2022년 2월 1,409,890 ㈜OOO 1,430,000 11일 130,000 —

2022년 3월 3,847,950 ㈜OOO 3,900,000 30일 월 31일 中 30일 4일 130,000 520,000

2022년 4월 3,633,890 ㈜OOO 3,770,000 29일 월 30일 中 29일 4일 130,000 520,000

2022년 5월 3,484,430 ㈜OOO 3,705,000 28일 월 31일 中 28일 4일 132,321 529,284

2022년 6월 3,805,330 ㈜OOO 4,200,000 28일 월 30일 中 28일 4일 150,000 600,000

2022년 7월 2,927,240 ㈜OOO 3,010,000 22일 136,818 —

2022년 8월 3,078,360 ㈜OOO 3,260,000 24일 135,833 —

2022년 9월 4,493,710 ㈜OOO 4,950,000 29일 월 30일 中 29일 4일 170,690 682,760

2022년 10월 2,803,360 ㈜OOO 2,850,000 19일 150,000 —

2022년 11월 3,964,520 ㈜OOO 4,050,000 27일 월 30일 中 27일 4일 150,000 600,000

2022년 12월 2,989,900 ㈜OOO 3,300,000 22일 150,000 —

합계 3,452,044

표14 일용직의 임금내역과 고용보험 이력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 부여의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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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424, 1997. 4. 2).

	 따라서 일용직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려면 주6일 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일용근로 고용보험 이력에 찍힌 일수가 

입증자료가 되는 경우, 주6일 근로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월을 계산하여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 8. 30).

라)	지각, 조퇴, 연차사용의 결근 해당여부

지각이나 조퇴 3회를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가 아무리 쌓여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치의 급여만큼 쌓이면 하루치의 

급여를 공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1451-21279, 1984. 10. 20).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한 주의 근로가 5일이 아닌 

3일이나 2일이 되더라도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5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1일 8시간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더 적거나 많아졌다 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어떤 주에 일이 많아서 

3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A
 Q.  매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월, 수, 금 1주에 3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주휴수당 및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들보다 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근로하기로 약정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3일×7시간) × 4주} ÷ (5일×4주) = 4.2시간

  주휴수당 = 시급 9,160원 × 주휴 4.2시간 = 38,472원 
  월 기본급 = (시급 9,160원 × 주 21시간 + 시급 9,160원 × 주휴 4.2시간) × 4.345주
  = 1,002,965원
    월, 수, 금 1주에 3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입니다. 이때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1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한다면 21시간을 5일로 나눈 4.2시간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일이라면 6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일이려면 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 미만이어야 하므로(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보통은 
5일로 나누면 됩니다.

 Q.  통상근로자가 한 주에 주 6일을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일 7시간, 주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사업장 B사업장 

통상근로자 
근로조건 

일 8시간(월 ~ 토, 주6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8시간

일 6시간(월 ~ 토, 주6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소정근로일수 주5일 주6일 

 A.  주휴수당 = A사업장 4.2시간 (21시간 ÷ 5일) × 통상임금
  = B사업장 3.5시간 (21시간 ÷ 6일) × 통상임금 

바)	매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매주 또는 매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변동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일단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게 되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구분 월 화 수 목 금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7시간

매주 계획근무시간 7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실제근무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5시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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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해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5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
주휴포함 시급 1.2배수

6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 
주휴포함 시급 1.166667배수

2020년 8,590 10,308 10,022

2021년 8,720 10,464 10,173

2022년 9,160 10,992 10,687

	 표15 연도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5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는 5일 개근을 하면 1일치의 주휴를 더 받게 되어 

총 6일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것을 5일치로 나누어 시급에 반영하면 결국은 

6을 곱하여 5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은 시급에 

1.2 (6/5)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6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는 개근하면 

1일치의 주휴를 더 받게 되어 7일치의 금액을 받게 되므로, 주휴포함 시급은 

1.166667 (7/6)배를 하면 됩니다.

(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속한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일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관공서공휴일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상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전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 
1. 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2. 1. 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이 허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한다면,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8시간을 넘는 매일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사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하고, 점심휴게시간 1시~2시인 경우,
  연장시간 = 하루 2시간 × 주5일 × 4.345주(월) = 월 43.45시간
  연장수당 = 통상임금 × 월 연장시간 × 1.5배 = 9,160원 × 43.45시간 × 1.5 

= 597,003원
②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로만 가산하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2배로 

중복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사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하고, 점심휴게시간 1시~2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의 연장·휴일 근로수당
  평일 연장근로시간 = 하루 2시간 × 평일 주5일 × 4.345주(월) = 월 43.45시간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월 연장시간 × 1.5배 = 9,160원 × 43.45시간 × 1.5 

= 597,003원 (최저임금 기준)
  휴일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0시간 × 휴일1.5배) + (2시간 × 연장0.5배)} 

= 9,160원 × (15시간+1시간) = 146,560원(최저임금 기준) 

③ 휴일대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휴일은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과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로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 4. 8).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하기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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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고자 할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휴일대체와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④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가산수당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의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 상 

결정권이 있으며, 자신의 출퇴근 시간에 자유재량권이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장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따라서 이러한 권한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면 안 됩니다.

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보통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이기도 해서, 이에 대해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경우와 달리 1.5배가 아닌 

0.5배의 급여가 가산됩니다.

   사례 –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계산(시급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계산

소정근로시간 오후 12시 ~ 저녁 9시까지 
휴게1시간 근로시간 8시간

기본급에 반영하여 
시급의 1배 제공

연장근로시간 오후 9시 ~ 밤11시까지
2시간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시급 1배 + 연장가산 0.5배

야간 근로시간 밤 10시 ~ 밤 11시까지
1시간

야간근로 1시간은 연장수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야간가산만 0.5배

   =  시급×{(8시간×(근로5일+주휴1일)×4.345주) + 
(연장2시간×1.5×주5일×4.345주) + (야간1시간×0.5×주5일×4.345주)

   = 9,160원×(209시간+65.18시간+10.86시간) = 9,160원×285.04시간 
= 2,610,966원

	 야간근로수당 계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등 적용제외자)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6)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의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연차유급휴가의 정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정휴가인 

동시에 유급휴가입니다.

② 연차유급휴가일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년 80%이상 개근 시 1년 만근 직후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 시 전월 개근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1년 직후 발생하는 15일에서 1년 미만 때 사용한 11일을 차감할 수 있어 

2년차 때는 4개밖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29일 개정법 시행으로 1년 미만 근로 중 사용한 휴가를 1년 직후 발생한 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법의 시행대상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기간 발생연차 근속기간 발생연차 근속기간 발생연차 근속기간 발생연차

2022. 1~12 11개 2028. 1~12 17개 2034. 1~12 20개 2040. 1~12 23개

2023. 1~12 15개 2029. 1~12 18개 2035. 1~12 21개 2041. 1~12 24개

2024. 1~12 15개 2030. 1~12 18개 2036. 1~12 21개 2042. 1~12 24개

2025. 1~12 16개 2031. 1~12 19개 2037. 1~12 22개 2043. 1~12 25개

2026. 1~12 16개 2032. 1~12 19개 2038. 1~12 22개 2044. 1~12 25개

2027. 1~12 17개 2033. 1~12 20개 2039. 1~12 23개 2045. 1~12 25개

표16 근속년수 별 연차휴가일수

	 한편,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부여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다음 1년간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하루도 없다 

해도 15일이 부여된다고 하면서 1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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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해석에서는 ①계속근로 1년 미만일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②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③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와 가산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는바 연차 계산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1개월이지만, 뒤로 갈수록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개월까지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입사한 다음 해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장된 사용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이 속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누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다음해의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거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소멸됩니다. 이때 금전보상 대신 이월 사용을 

당사자가 원하여 상호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1046, 2009. 2. 20).

④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은 관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방식의 운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는 그 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으며, 다음해의 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또한 그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에 미달되는 일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계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보다 부족한 일수만큼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례 –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방식 연차휴가 산정

	

21. 8 9 10 11 12 18. 1 2 3 4 5 6 7

제60조 1항(1년이상) 7.5일

제60조 2항(1년미만) 1 1 1 1 1 1 1 1 1 1 1

누계 13.5일 18.5일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중도입사자로 입사 
해에는 연차휴가가 0개가 되며, 2022년 1월 1일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되므로 1년의 절반인 50%를 15개에 적용하여 절반인 
7.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다음해 말일까지 사용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연중 입사자의 월별 개근에 대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의 다음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1. 7. 1. 0일 5일

2022. 1. 1. 7.5일 6일

2023. 1. 1. 15일

2024. 1. 1. 15일

2025. 1. 1. 16일

2026. 1. 1. 16일

연차휴가 총 80.5일

표17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의 비교

입사일 기준

2021. 7. 1.~12. 31. 5일

26일2022. 1. 1.~6. 30. 6일

2022. 7. 1. 15일

2023. 7. 1. 15일

2024. 7. 1. 16일

2025. 7. 1. 16일

2026. 6. 30.퇴사 0일

연차휴가 총 73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법원과 노동부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반드시 퇴사시점에 이르러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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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금액이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1년간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당청구가 

불가능한데, 이는 제4장 근로시간·휴일·휴가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례
   2021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근로기간 21. 5. 30~
22. 5. 29

22. 5. 30~
23. 5. 29

23. 5. 30~
24. 5. 29

24. 5. 30~
25. 5. 29

25. 5. 30~
26. 5. 29

26. 5. 30~ 
26. 12. 31

월급(기본급)✹ 190만원 200만원 210만원 220만원 230만원 240만원

휴가발생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수당발생 11개 15개 15개1 16개2 16개+17개3

✹ 기본급이외에 다른 수당없음

    임금채권은 지급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 2024년, 2025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 발생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시기의 급여로 계산됩니다.

   1. 2,2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5일 ≒ 1,263,158원
   2. 2,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6일 ≒ 1,408,613원
   3. 2,4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6일+17일) ≒ 3,031,579원
   연차수당총액 = 5,703,350원

⑦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제외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관련 

법률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경우 퇴사일이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2021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6월 29일까지만 근로하고 6월 30일에 퇴사(상실처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80.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휴가는 총 73일입니다. 

⑤ 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런데 법정육아휴직기간에 

추가하여 부여되는 약정육아휴직기간이나, 업무 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결근처럼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최근에 변경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 8. 12).

표18 약정 육아휴직,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결근으로
취급
(기존입장
폐기)

2020년 소정근로일수가 262일, 2020년 휴직 62일을 결근으로 보면,
연간 76.3% 출근으로 연간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매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
휴직: 2020. 1. 1.~ 2020. 3. 16. (62일 결근)
개근: 2020. 3. 17. ~ 2020. 12. 31. (나머지 8개월 개근)
2021년에 총 8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되지 않음.

정지로 
취급 
(변경)

1. �2020년 소정근로일수가 262일, 2020년 휴직 62일을 정지로 보며, 정지된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결근없이 전부 출근했다면 80% 이상 개근에 해당함.

2.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80% 미만이면 비례부여

3. �즉,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은 76.3%로 80% 
미만인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일수가 계산됨.

1. �만일 이와 달리 2020년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일이 32일이고, 정지된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결근없이 전부 출근했다면 마찬가지로 80%이상 개근에 해당함

2.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80% 이상이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를 부여

3.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은 87.7%로 80% 
이상인바, 연차 전부 부여함.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등) 
× 100 = 76.3% 

연간소정근로일수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등) 
× 100% = 87.7%

연간소정근로일수

(262일 – 62일)
× (15일 + 근속가산일수) = 11.45일 + @ 부여

2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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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표19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휴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원도급업체 공사중단으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 공장이전,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제품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주문 감소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 하기휴업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천재지변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사용자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를 통한 휴업의 결정, 해고회피나 

기업도산의 방지를 위한 휴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부분휴업 “꺾기”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양 당사자 간에 약속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와는 달리 약속된 기본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의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보았듯이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 이후에 갑자기 

퇴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강제퇴근이든, 합의된 퇴근이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흔히 ‘꺾기’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 

업무가 없을 때 사업주 마음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퇴근시키면서 일당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6시간 근무하고 일이 없다며 퇴근하라고 

한다면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무 6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2시간 × 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으로 취급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적법하게 줄이고 정한 시간만큼만 일하는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근로조건 변경절차를 거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개시 

이후의 변경은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동의를 받고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일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다고 보면 됩니다. 

③ 연장근로시간의 축소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도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축소가 가능합니다. 부분휴업(근로시간의 

축소)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불가능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근기 68207-3235, 2002. 11. 16). 

④ 휴업수당의 계산

코로나(COVID-19)로 인하여 매출감소 등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부분휴업(하루의 

일정시간 혹은 월의 일정 일수만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업한 시간 및 

기간에 따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의 일정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받기도 합니다. 이때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부터 산출하여 휴업한 

부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 평균임금 70%의 계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수습기간의 기간과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때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특유의 계산(평균임금의 일액 산정방식)을 위해 유급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서 70%를 계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의 100%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70%금액이 통상임금 100%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례 – 휴업수당을 위한 평균임금 70% 계산(정기상여금 없음, 있다면 12개월분 중 
3개월분 반영)

  2021년 6월: 근로일(평일) 22일, 무급휴무일(토요일) 4일, 주휴일(일요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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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월 4월 5월

근로자A 2,000,000 2,500,000 2,350,000 2,500,000

근로자B
(4월5일까지 수습)

1,920,000 수습기간 제외 1,750,000
(4월6일~30일
기간의 급여)

2,100,000

  6월의 휴업수당을 위한 평균임금 70% 계산 
  A:  (2,500,000원 + 2,350,000원 + 2,500,000원) ÷ (31일+30일+31일) 

= 79,891.30원(평균임금)
  통상임금 일급 = 2,000,000원 ÷ (22일+4일) = 76,923원
  → 평균임금의 70% = 79,891.30원 × 0.7 = 55,923.91원
  B:  {(2,100,000원÷30일×25일) + 2,100,000원} ÷ (25일+31일) = 

68,750원(평균임금)
  통상임금일급 = 1,920,000원 ÷ (22일+4일) = 73,846.15원
  → 통상임금의 70% = 73,846.15원(통상임금 일급) × 0.7 = 51,692.30원

    A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지만, B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휴업기간도 기간과 금액을 모두 평균임금 금액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휴업이 2~3개월로 길어지게 되면, 매월의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월의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3, 4, 5월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7월의 휴업수당을 산출하려면 4, 5, 6월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눠야 하지만 6월은 
휴업으로 산정기간과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 5월의 급여만을 가지고 7월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다보면, 산정대상기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됩니다. 이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0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월의 평균임금

휴업
7월의 평균임금

8월의 평균임금

9월의 평균임금

그림1 9월 평균임금 산정기간

나) 휴업수당의 월급 계산

휴업수당이 발생한 달의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무급 휴무일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계산이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사례 – 부분휴업시 월급 계산 
  통상임금을 주휴수당과 기본근로(소정근로)의 대가로 분리합니다. 
  21년 6월: 근로일(평일) 22일, 무급휴무일(토요일) 4일, 주휴일(일요일) 4일

통상임금 3월 4월 5월

근로자A 2,000,000 2,500,000 2,350,000 2,500,000

  주휴수당 = 통상임금 2,000,000원 ÷ (22일+4일) × 4일 = 307,692원
  주휴제외 통상임금 = 2,000,000원 ÷ (22일+4일) × 22일 = 1,692,307원
  부분휴업 50% 한 경우 기본근로의 대가 = 1,692,307원 × 0.5 = 846,153원

  평균임금  = (2,500,000원 + 2,350,000원 + 2,500,000원) ÷ (31일+30일+31일) 
= 79,891.3원

  부분휴업 50%의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 (79,891.3원×11일) × 0.7 
=615,163원

  부분휴업 50%한 6월의 급여 =  307,692원(주휴100%) + 846,153원(50%근로) + 
615,163원(휴업수당) = 1,769,008원

(8)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을 말합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당입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일수

   사례
   9월 30일까지 1년간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7월 8월 9월

월급 200만원 230만원 210만원

  평균임금 = 6,400,000원 ÷ 92일 = 69,565.22원
  퇴직금 = 69,565.22원× 30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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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021. 1. 1.입사했고, 2023. 6. 30.까지 근무하고 7. 1.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연장근로수당 300,000

성과인센티브✹ 450,000

✹� 성과인센티브는 2023년 매월 동일 금액 
✹✹ �명절상여금이 추석과 설날에 각 200,000원 
✹✹✹연초에 연차수당 100,000원

임금명세서(최종 3개월 동일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연장근로수당 300,000

성과인센티브 450,000

연 2회 받는 
명절상여

200,000×연2회÷ 
12개월

퇴사 전 이미 
받은 연차수당

100,000÷12개월

   평균임금 
  =  {(1,9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200,000원 

× 연2회 ÷ 12개월) + (100,000원 ÷ 12개월)} ×3개월÷91일 = 
2,791,666.67원×3개월÷91일

  = 92,032.96원
  퇴직금 
  = 92,032.96원 × 30일 × 911일 ÷ 365일 = 6,891,126원

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경영이윤을 분배하는 일시적·부정기적 경영성과 

배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인 지급항목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장기 결근이나 휴직을 해서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평균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일률적 식대 ○

가족수당 독신자를 포함해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법원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급여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상여금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

성과급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해왔고, 차량판매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 아무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매년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근로기준과-1038, 2010. 9. 30).

×

차량 유지비 차량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시 ○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가합8137 판결)

×

경영성과배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 재량에 의한 경영성과배분 ×

해외수당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외

×

표20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나)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ⅰ)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ⅱ)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 ⅲ)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차량판매 영업사원의 

영업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해서 ⅰ)차량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은 근로의 

일부이며, ⅱ)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ⅲ)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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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인데, 

과거에는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부분 임금성이 부정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실적 달성 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따라서 경영성과급도 지급대상 및 조건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보고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산정방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12분의 3으로 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대신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수당(퇴사하기 직전에 휴가 청구권 

형태로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 1. 1. ~ 12. 31.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하여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15일 중 5일을 썼다면, 2023. 1월 급여일에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2023년 4월 1일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10일치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간 개근한 후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만을 

산입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예를 들어, 2022. 4. 1. 

입사하여 2023. 5. 31.까지 1년 2개월 근로하고 2023. 6. 1.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5월, 4월, 3월이 되는데, 이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 4. 1. ~ 2023. 3. 31.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3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입대상이기 때문에 12개월치 중 

1개월치만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의 

산입방법처럼 1년치를 12개월분의 3개월로 계산하여 산입하는 노동부의 방식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병의원 ‘네트제’급여의 근로자부담분 세금

병의원의 급여체계는 보통 ‘네트제’라는 이름으로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급여는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근로소득세 등을 떼고 180만원 정도를 실제 지급받게 됩니다. 

네트제 급여는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하면, 세금을 뗀 후 실지급액을 200만원으로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는 220만원을 넘는 수준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어떤 금액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의 세금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을 뿐 임금이 아니므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는 대납한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급여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부당이득도 아니니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의 

퇴직금은 대납한 세금과 실지급액인 네트금액을 합한 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②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 이내의 평균을 낼 때, 그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에 따른 휴직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최종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사례 – 2021. 6. 1. ~ 2023. 2. 28.까지 근무하고 3. 1. ~ 5. 31.까지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 후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은 출산휴가기간이었으므로 제외하고 2월, 1월, 전년도 12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12월 1월 2월

월급 2,000,000 2,300,000 2,100,000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제외기간 이전 3개월 총일수 
  = (2,000,000원 + 2,300,000원 + 2,100,000원) ÷ (31일+31일+28일) 
  = 6,400,000원 ÷ 90일 
  = 71,111.11원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되므로,
   퇴직금 
  = 6,400,000원 ÷ 90일 × 30일 × 730일 ÷ 365일 
  = 71,111.11원 × 30일 × 2년 
  = 4,266,667원

③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 

이때 수습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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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휴직이어도 승인받은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매년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수가 적은 달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 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또한 일용직은 지속적으로 일해 온 업체의 공사가 없는 경우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복수 근무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 5. 27, 중앙행심 2013-8235, 2013. 6. 25).

나)	계절적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는 분야의 경우 일부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근로가 단절된 그 동절기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동절기를 

제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근로복지과-19, 2014. 1. 3).

다)	사업주나 소속회사 변경 시의 계속근로기간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점의 법인에게 민사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퇴사시점의 법인의 대표자에게 형사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 12. 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율도 2012. 12. 31.까지는 50%만 적용되고, 

2013. 1. 1.부터 100%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자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과거 ~ 2010. 11. 30. 퇴직금 지급의무 면제

2010. 12. 1. ~ 2012. 12. 31. (2년 1개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 1. 1. ~ 법정 퇴직금의 100% 지급의무

표21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사례 – 5인 미만 사업장에 2008. 1. 1. 입사하여 2018. 12.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10월 11월 12월

월급 2,000,000 2,300,000 2,100,000

   평균임금 = 2,000,000원 + 2,300,000원 + 2,100,000원 ÷ 92일 = 69,565.22원

  

대상기간 계산식 퇴직금

2010. 12. 1. ~ 
2012. 12. 31. (2년 1개월)

69,565.22원 × 30일 × (762일 ÷ 365일) 
× 50%

2,178,439.6

2013. 1. 1. ~ 
2018. 12. 31. (6년)

69,565.22원 × 30일 × (2,191일 ÷ 365일) 12,527,457.3 

퇴직금 합계 14,705,896.9

Tip.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5인 미만인 기간 중 퇴직금이 면제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기간 중 퇴직금이 50%로 계산되는 구간은 



130 131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2장. 임금체불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어느 때이건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이때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퇴사시점이 
됩니다(임금68207-735, 2001. 10. 26).

⑤ 중간정산과 분할지급 문제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월별 혹은 연도별로 분할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월급의 일부처럼 지급하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3으로 나누어 월급에 더하기도 하고 연말에 1번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은 모두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은 퇴사 

이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사실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 급여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미리 정산하는 퇴직금은 더 적은 임금을 기초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 및 분할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는 분할지급이 무효여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기존 판례들은 이 금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것이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분할 지급한 금액을 제외(상계)하고 나머지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법률이 강화되는 시점 전후로는 조금 더 진전된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도 아니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고,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이 추가된 것이어야지, 월급만을 비교했을 때 

종전 근로계약보다 월급이 낮아지면서 지급된 것이면 반환할 필요 없는 월급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퇴직금 사전지급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없이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경우, 월 급여액이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없고 항목만 변경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닌 

실질적 임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나110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28710 판결).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 2)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미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의 감소를 

미리 알리고 감소예방필요조치(산정기준 개선 등)를 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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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퇴직연금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1년 동안 받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어,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받을 금액이 운용수익에 따라 

유동적인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예정일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율 10%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 퇴직금 채권의 지연이자율인 20%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적립금을 적립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법률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 후 만드는 IRP계좌로 이전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계속 적립하였다가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의무가 사업장에 

있으므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교육자료를 발송받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해고예고수당

① 해고예고의 적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의 예고는 해야 하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이나 10일 전에 해도 모두 예고의무 위반으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예고일수에 모자란 일수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로 기본급 200만원, 직급수당 20만원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 2,526,316원 (보통 월 통상임금보다 큼)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1개월치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1개월의 유급 근로일은 보통 월~금까지와 유급주휴일인 
일요일로 토요일이 제외되어, 유급일수가 26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③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경우 적용제외 조항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단위로 매일 일용으로 채용되고 있더라도 건설공사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퇴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료일을 특정하지도 않고 공사완성할 때까지로 막연하게 기간을 

정해서는 안되고 해고일을 명시하여 30일전에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법무 811-14939, 1979. 6. 22).

3	 고용노동청 체불신고(진정제기)

(1) 금품청산기일과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재직 중에는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 

및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며, 만약 지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체불이 있다고 보고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시 신고는 시일이 급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장에 일단 체불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14일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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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기일을 일부러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입사 당월의 임금지급일에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836, 

2011. 4. 14).

	 최근 사용자들은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경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으며, 중과실 및 

고의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적 상계’라고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착오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각종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연차수당, 착오지급 금액 등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몇 년이고 독촉만 하고 기다리는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가기도 하며,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불금품 

국가지원제도(대지급금 제도, 기존 ‘체당금’)를 이용할 수 있는 기한(간이대지급금 

2년, 도산대지급금 1년)도 지나게 됩니다. 체불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 퇴직금은 

퇴사 후 3년 이내가 민사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시효로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근로자가 신청가능), 

법인파산, 법인회생 신청이 되어야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사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신고를 

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노동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진정제기’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인사업체 주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개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 주소 소재지 관할 노동청 혹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주 

주소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고,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절차와 민사절차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지급지시 명령 끝에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사업주가 어긴다고 해서 민사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절차를 통해서 항상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노동청에 체불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일종의 형사처벌요구 민원 혹은 체불금액 확정을 위한 민원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① 진정과 고소의 차이

노동청에 체불을 신고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진정이며, 일종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됩니다. 이때의 절차는 양 당사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요구하여 조사를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체불금액을 확정하여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를 위반하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체불금액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업주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게 되면 체불금액을 

확정할 방법이 없어 사건이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유가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나 고발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며,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둘다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아닌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지만, 검사에게 보고하여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3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고, 수배 끝에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민감한 판단도 검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1회 연장만 되어도 

4개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 중 고소장 제출 시 기존에 

제기되어 있던 진정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흡수됩니다.

표22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진정제기 고소·고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
• 노무사 대리가능
•  일방의 불출석이 지속되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면 사건이 수개월 이상 지연
•  기본처리기간: 25일 (1회 연장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 연장 가능)

• 관할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지휘,감독
• 노무사 대리 불가
• 사업주의 3회 이상 불출석시 수배가능
•  일방의 주장으로 체불금품이 확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가능
• 기본처리기간: 2개월 (검사의 지휘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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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석의 필요성

진정이든 고소, 고발이든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내사종결처리되거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일자 통지를 받고 나서 출석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전원이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대표를 세워 한 명에게 위임장을 주고 그 사람만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통 사항 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모두가 임금체불만 제기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조사는 1회가 아닌 수차례 

더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석조사를 할 때 근로감독관은 질의응답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보여준 뒤 사실이나 주장이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게 하고, 

이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을 받고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림2 고용노동부 체불진정 진행 절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접수
(인터넷 가능)

▶ ▶ ▶ ▶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서면 or 문자 
발송

양당사자 
출석조사
(조서작성)

체불금품 확정
지급지시 명령
검찰송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3) 체불신고의 상대방

① 근속기간 중 사업주의 변경과 진정대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사업체인지 

개인사업체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민형사 책임이 

아래 표와 같기 때문에 근속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임금은 그 임금지급기일 

당시의 법인 대표자에게 형사책임(노동부 신고 등)을 묻게 되며, 퇴직금은 퇴사일 

당시의 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법인사업체 민사책임 임금,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은 ‘법인’ 회사 그 자체에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 개인재산에 민사적 조치 불가능

형사책임 임금체불 임금지급일 당시의 법인 대표자

퇴직금 체불 퇴직일 당시의 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체 민사책임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의 민, 형사책임 모두 사업주에게 있고
사업주 개인재산에 민사적 조치 가능형사책임

표23 체불신고의 상대방

② 포괄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문제

근로관계 지속기간 중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되었는데 사업주와 사업의 내용, 

근로자들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속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이름도 변경되고 사업주도 변경되었다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근로관계도 승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물적인 시설만 양도되고 

근로관계는 일부만 승계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이전 사업주에게 이전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물적 

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사업체의 

이름과 사업주의 이름이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노동청에서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진행하거나 

곧바로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했음에도 사업주가 

A와 B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것으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혹은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급여대장을 분리하여 만들어내고, 

공사 현장도 분리하며, 두 사업장의 사업주도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A사업장의 사업주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두 개의 사업이 하나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처음부터 고소·고발 및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별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오가며 실질적으로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일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투잡’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대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겹치는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건설현장 일용직의 체불신고 상대방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다보니 회사가 아닌 오야지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야지란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주받아서 본인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임금을 줄 금품과 각종 공사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팀을 짜서 공사를 

운용하여 이윤을 낸 만큼 가져가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이때의 오야지가 진정한 의미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물품구입대금을 

치르고 절약한 만큼 자신의 이윤으로 남겨서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오야지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오야지 밑에서 인부로 일한 사람은 

오야지를 대상으로 체불금품을 청구하고, 오야지를 대상으로 체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오야지는 체불금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편입니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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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야지가 만약 현장에 상주하는 상위업체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공사대금을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윤을 내는 위치가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야지도 상위업체의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청의 진정처리가 미진하다면 진정제기 

내사종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불가능하므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뒤 거부처분을 

받아내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대지급금은 체불진정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에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신청을 통해 거절을 

받아내어 불복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원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오야지는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의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4)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는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고소, 고발장) 작성시 진정인(고소, 고발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피고소인)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정보(연락처 등), 근무기간(입사일, 

퇴사일), 사업주 정보(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체불항목 

및 체불금액 등을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급여입금내역 등)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항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하지만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 체불조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5) 합의시 유의사항

① 합의 여부 (취하서 제출 여부)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하는 이유는 체불금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서이므로,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불조사 

때 근로감독관이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럴 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건이 취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으면 그때 취하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반드시 금품지급 기일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불에 대한 처벌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에게 처벌의사가 

없으면 죄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진정을 제기했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취지로 취하를 하게 되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서 제출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취하서의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년 ○월 ○일까지 

얼마를 지급받으면 취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날짜까지 그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료가 부족하여 취하하고 추후 다시 

진정제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료 확보 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합의금 등 금품 수령) 진정(고소장) 취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

1. 당사자 및 민원접수번호

	 - 진정인(고소인)

	 - 피진정인(피고소인)

2.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 �취하사유: (직접기입)  (예. 임금지급, 합의 등)

	 - 체불금품 수령내역

	 -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직접기입)  (예. 처벌원하지않음)

	 ✹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반의사불벌죄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이 사건 처리결과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      .           (취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1.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1)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답)		 	 네, 통보 받았습니다.	 	 	 성명 (인 또는 서명)

(질문2)	 �귀하는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명 (인 또는 서명)

(질문3)	 귀하는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성명 (인 또는 서명)

선결 지청장 결

재

과장 전결
접수일자 번호
처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

전화 (02)○○○○-○○○○

팩스 (02)○○○○-○○○○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업체명 주소

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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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시 체크리스트

표24 합의 체크리스트

체불금액 기준 • 노동청에서 확정받는 체불금액은 세전금액 기준
•  사업주는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 모두를 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이지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세전금액을 합의금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함

체불금품의 
확정

•  체불진정제기시 체불금품을 확정할 것인지를 결정 
•  체불확인서류를 발급받기도 전에 합의 후 취하하게 되면 민사절차 진행과 대지급금 진행이 모두 불가능
•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확정없이 취하가능

합의금품 •  합의를 하는 경우라도 진정인의 체불금품액수를 대략적으로 특정해야하며, 특정된 금품을 근거로 합의 
금품의 액수를 산정

취하서 
제출시기

•  합의를 하는 경우 취하서 제출 시기 결정
•  취하서를 미리제출할 경우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거나 수년에 걸쳐서 갚는 경우가 있어 지급시기 

확정과 함께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후처리 •  합의금품 지급 및 수령시기 특정
•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 사후절차 진행여부 결정

기타 • 체불진정(고소)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별개의 사건과의 관계 설정

③ 기타금품의 처리

노동부에서는 임금성이 있는 항목만을 체불금품으로 확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근거법령이 있는 수당만을 체불금액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비용처리금액 등은 노동부에서 민사청구로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기타금품으로라도 확정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좀처럼 처리되지 

않는 편입니다.

4	 체불금품 확정 후 가능한 조치

(1) 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발급신청

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체불금품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써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2) 검찰 수사 및 취하서 제출

노동부 체불신고시 담당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입건)절차를 거쳐 검찰의 지휘감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인지 후 2개월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진정(고소·고발)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취하서는 

확정판결 전 어느 단계라도 낼 수 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① 체불임금의 민사청구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사용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확정받으면, 그 후 강제집행과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3 체불임금 민사청구 절차

1단계 (묶어두기)
• 가압류
•  증거자료 
노동부 체불확인원
법인도장이 찍힌 
임금미지급확인서 등

▶ ▶ ▶

2단계 (권리확정)
• 본안소송 or 
지급명령신청
• 권리를 확정받는 
단계로 노동부 
체불확인원을 가지고 
진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으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3단계 (권리실현)
압류추심
확정된 권리를 
토대로 강제로 
집행하는 것. 
강제경매 등

	 그러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사용자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② 간이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 제도)

가)	간이대지급금 개요

대지급금 제도(기존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로 도산대지급금 제도와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체불된 퇴사 근로자에게 일정한도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합니다. 

	 기존에는 폐업(도산), 파산,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퇴사자들에게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주었지만 현재에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회사의 

퇴사자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 10. 14. 

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직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재직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갑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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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체불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총 합산 체불금품은 

1000만원까지 사용자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체불근로자들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정만 잘 받으면 일단 퇴사 직전 3개월 이내의 임금체불 및 

퇴사 직전 3년 이내의 체불 퇴직금 중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표25 간이대지급금 요건

기준 항목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일 것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
•  재직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임금이 확인될 것

근로자 요건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퇴직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자
•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법원의 판결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민사집행법」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집행법」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집행법」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위의 판결 등에 대한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2021. 10. 14.부터는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함.

청구기한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직자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거나, 민사확정판결에 

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26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신청 담당기관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체의 관할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체의 주소 혹은 

사업자의 주소 관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민사소송 등 재판상 청구 법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법원, 개인사업체는 사업자의 주소, 
모를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 가능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둘 중 
하나를 첨부

라)	간이대지급금과 무료법률구조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표27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지참 서류

지참물 발급기관 비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 후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근 주민센터 도장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법인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혹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

법인사업체인 경우만 발급

(4) 폐업 및 파산 회사 도산대지급금 제도(구 ‘일반체당금’ 제도)

① 도산대지급금의 개요 및 지급사유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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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8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요건 항목

사업주 요건 공통요건 •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일 것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대상임)
•  기업의 도산(법정관리, 법인파산, 사실상 도산)이 있을 것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것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  상기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것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할 것

✹퇴직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
–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등 신청이 되어야 함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  퇴직자에 한함(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② 도산대지급금 지급금액

대지급금은 모두 퇴사 직전 3개월 이내 임금, 3년 이내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상한선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 기간 내 체불금품 합계 중 최대 

1000만원까지(다만, 임금, 퇴직금 각 한가지만 지급받을 경우 각각 700만원 한도) 

지급합니다. 이때, 도산대지급금은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연령대별 상한선을 

적용하여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산사건에 한해 

국선노무사 선임가능.(간이대지급금 불가, 도산대지급금 중 법정관리 기업과 파산 사업장 불가)

표29 도산대지급금 지급금액 (단위: 만원)

③ 재판상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서 퇴사한 체불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3년이 넘도록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회생 개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직전 1년 이후 퇴사 직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이 회생신청 

혹은 파산신청을 했어야 하므로, 사업장의 회생 신청일 1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제기
체불금액 확인서 
발급

1단계
체불금액 확정

▶ ▶ ▶

2단계 
재판상 도산 (회생 
개시결정, 파산선고)

재판상도산 
현황보고서
노동청 제출

3단계
대지급금 신청접수 

4단계 
근로복지공단 
이송 7일 내외 
기간 내 지급

3주 내외 조사 
퇴직연금 및 지급금액 
확인 적격여부판정

④ 사실상 도산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재판상 도산이 아닌 한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업체가 더 이상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라고 합니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1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제1항 관련)
1.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전년도 공사 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